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7. 1. 24.(화)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서면회의 사유

o「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제14조(서면결의)에 의거, 의결사항 ‘가’,

‘나’, ‘다’, ‘라’, ‘마’ 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

 의결사항

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7-03(서)-003)

o 미래창조과학부의 월촌유선방송사 등 5개 중계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에 대해 동의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2017-03(서)-004)

o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후보자(9인)>

구   분 성  명 성별 현 직 비고

위원장 고삼석 남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연임

방송 등 언론 분야
설진아 여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신임

강진숙 여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임

교육 ․문화계
조희수 여 서초문화재단 이사 신임

최정일 남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연임

법조계
조재연 남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신임

최정열 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연임

시청자단체 강혜란 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신임

기타 전문가 곽정호 남 호서대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교수 신임

다.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7-03(서)-005〜013)

o「방송법」제73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제59조, 제59조의2,「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문화방송 등 9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피심의인 위반행위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문화방송
가상광고

크기 및 고지자막
크기위반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의2제4항제1호,제59조의2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

2,000만원

(주)조선방송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위반

「방송법」제73조제2항,「방송법 시행령」제59조의2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

19,500만원

(주)엠비씨플러스
가상광고
선수가림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의2제4항제3호가목

5,334만원

(주)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

중간광고 
고지위반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2호다목

1,200만원

(주)스포티비
가상광고 
고지위반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의2제4항제2호

1,000만원

(주)타임투미디어
중간광고 
고지위반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2호다목

500만원

(주)티캐스트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위반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의2제5항,「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

1,000만원

㈜현대
미디어

중간광고 
횟수위반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2호나목

500만원

㈜이채널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위반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의2제5항,「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

500만원



라.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7-03(서)-014〜018)

o「방송법」제74조 제1항․제2항,「방송법 시행령」제60조 제1항 및「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1조에 따른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에스비에스 등 5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에스비에스 「방송법」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제1호 1,050만원

㈜에스비에스플러스 「방송법」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6항제1호  700만원

(주)제이티비씨플러스
「방송법」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4항제1호

 350만원

㈜스카이라이프티브이
「방송법」제74조제1항, 제2항,「방송법 시행령」제60조제1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6항제1호

 850만원 

㈜엠비씨플러스 「방송법」제74조제1항,「방송법 시행령」제60조제1항  500만원

마. 방송광고 법규위반 행정처분사업자의 의견제출에 관한 건 (2017-03(서)-019〜021)

o 제66차 위원회(2016.11.17.) 및 제69차 위원회(2016.12.7.)에서 의결한 ㈜내외경제티브이,

㈜한국어린이방송, ㈜조선방송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관련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내외경제티브이 「방송법」제73조제2항,「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 1,000만원

㈜한국어린이방송
「방송법」제73조제1항 및 제2항,「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1항 및 제2항
 제2호가목

1,750만원

㈜조선방송
「방송법」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의2제4항제1호 및 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

1,000만원


